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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단순히 필수노동자의 업무 현황,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

우수준 등의 파악을 통한 실태조사에 국한하지 않고, 업무 도중 발생

할 수 있는 재난(자연재난ㆍ사회재난) 등의 피해로 인해 추후 실태조

사 이후, 올바른 이행 등이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조항을 마련하

여, 노동자의 안전한 업무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

2. 주요내용

가. 시장의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뿐만 아니라, 이에 대한 평

가 조항을 규정함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」,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

다. 기타 : 별도 작성내역 없음






